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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공공기록 리 신의 일환으로 표 화 정책이 수립된 이후 지난 4년간 기록 리  역에 걸쳐 55개의 

표 화 과제가 추진되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추진된 기록 리 표 화 정책과 추진내용을 평가하여 장기 

표 화 략 재구축에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평가는 표 화 련 정책 문서와 앙행정기  기록 리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기반으로 수행하 다. 표 화 상 선정의 성, 표 의 질  수 , 표 화 차, 

표 화 정책 등 4개 역으로 범주화하여 평가 기 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정성  평가를 실시하 다.

ABSTRACT

In 2005,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K) set up the Records Management Standards 
Plan in the process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and released 55 standards and 
guidelines based on this plan.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standardization for records 
management so far with a critical view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rebuilding standardization 
strategies. For evaluation, it analyses records management standardization policies and the 
status of standard development through NAK's standardization policy documents and interviews 
records managers i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via e-mail. The categories of evaluation are 
the selection for the standardization areas, the quality of standard content, the standardization 
procedures, and the policies for sustainable standardization. It evaluates qualitatively with 
criteria set up in each category and then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records management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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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 과 방법

한국사회에서 기록 리 표 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2005년 이후 정부기 을 상으

로 기록 리 신정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이

러한 ‘ 로부터의 신’을 제도 으로 안착시키

기 한 방책으로서 표 화의 요성이 부각되

었다. 표 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한 표

과 모범실무(best practice)를 제시하기 한 

표 으로 구분한다면, 기록 리 표 은 부분

이 모범실무 표 에 해당하는데, 이는 기록 리

의 수 을 향상시키는 데 목 을 둔 표 이 다

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용 기록 리는 다양한 유형의 많은 

공공기 들이 수행하는 업무이며, 한편으로는 

앙기록물 리체계로의 수렴이 요구된다는 

에서, 용 기록 리 표 은 국가기록 리 

표 의 핵심을 이룬다. 특히 해방 이후 오랫동

안 각  공공기 에서 지속되던 주먹구구식의 

리에서 과학 이고 체계 인 리로 이행하

기 한 지렛 로서 표 화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 4년여 동안 기록

리 각 역에서 많은 표 들이 제정되었다. 이

러한 표 들은 공공기 의 기록 리를 개선하

고 기록 리 법률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에 

정 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표 들을 한꺼번에 제정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 들이 노출되고 있다.

표 화는 장기  정책 하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기존의 략을 개선하고 장기  

에서 략을 재구축하려면, 우선 으로 재 

표 에 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기

록원에서 자체 평가를 부분 으로 한 바 있지

만(국가기록원 2009), 보다 엄정한 에서의 

평가가 제되어야 유의미한 개선책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이루어진 표 화 사업

을 역별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표 화 사업

의 개선을 한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가는 용 기록 리 표 화를 심으로 

실시하 다. 재 개발된 표 들은 체로 

용 기록 리에 한 것들이 부분이며, 구기

록 리와 련된 표 도 몇 개 있지만 업무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지 까지 국가기록원을 심으

로 추진해 온 기록 리 표 화에 하여 정책문

서1)와 홈페이지에 공표된 내용을 기  정보로 

활용하여 정성  평가를 실시하 으며, 개발된 

표 의 실효성과 문제 에 해서는 앙 행정

부처에 3년 이상 근무한 기록연구사 5명의 의견

을 토 로 보완하 다.2) △기록 리 표 화의 

반  성과, △문제 과 개선방안(표  내용, 

표 화 차, 정책 측면), △ 장에서 필요로 하

는 표 , △기타 의견을 심으로 2009년 5월 이

메일 서면 면담을 진행하 고, 8월  1차면담과 

동일한 피면담자들을 상으로 동일한 질문에 

한 보충 의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2차면담

 1) 정책문서로는 국가기록원 기록 리 신단(2005), 국가기록원(2007), 국가기록원 표 력과(2009), 국가기록원

(2009)을 참조. 

 2) 이  1명은 앙기록물 리기 ( 앙행정부처 소속기 )의 기록연구사. 주로 시스템 련 표 에 한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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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선으로 실시하 다. 면담 결과가 체 이

용자 평가를 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

의 인식과 문제의식을 밝히는 데에는 유의미한 

것으로 단한다(표 1 참조).

아울러 ‘표 화’의 범 에는 표 의 개발  

리는 물론 표 의 용, 교육 홍보까지 포함할 

수 있으나(국토지리정보원 2004), 본 연구에서

는 표 의 개발․ 리와 련된 역으로 제한

하여 평가를 실시하 음을 밝힌다.

1.2 선행연구 

기록 리 표 화와 련된 연구는 부문별 혹

은 특정 표 을 심으로 한 연구와 표 화 동

향이나 정책 심의 연구로 나  수 있다. 자

(前 )와 련해서는 기록 리시스템의 기능, 

메타데이터 표  연구들이 주를 이루며,3) 표

화 사업이나 정책 반을 다루는 연구는 소수

에 불과하다. 기록 리시스템의 기능요건 표

에 한 연구로는 이소연․김자경(2004)과 임

진희(2008) 등의 논문이 있다. 이소연․김자경

(2004)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기록 리

시스템의 기능요건을 ISO 15489와 외국 표

을 토 로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임진

희(2008)는 기록 리시스템 기능요건 표 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표 들이 우리

나라 기록 리 장에 어떻게 해석․ 용되어

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지 을 정책 으로 제

시하고 있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상 으로 많은 연구결과가 메타데이터 표

과 련하여 발표되었는데, 설문원(2004), 최

상미․리상용(2007), 곽정(2007)의 연구는 

용 기록 리 메타데이터, 황윤 ․임 수․

이규철(2005)은 기록의 생애주기 반에 걸친 

메타데이터, 김용․김늘 ․이태 (2008), 서연

주․정석권(2009)은 이메일 메타데이터에 한 

표 을 각각 제안하 다.

기록 리 표 화 정책 반을 다룬 연구로는 

설문원(2005), 서혜란(2008), 조송암(2008)의 

연구가 있다. 설문원(2005)은 국제표   선진

국의 기록 리 표  동향을 조사하여 이를 토

로 표 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 으며, 반

으로 국가기록원의 표 화 기본계획과 맥을 같

이하고 있다. 홍정화(2007)는 ISO 15489의 인증 

표 화를 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들과 함께 정

책  고려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서혜란(2008)

피면담자 1차 이메일 면담* 2차 화 면담

기록연구사 A 2009. 5.  2 2009. 8.  7

기록연구사 B 2009. 6.  1 2009. 8.  7

기록연구사 C 2009. 5.  8 2009. 8. 10

기록연구사 D 2009. 5. 31 2009. 8.  7

기록연구사 E 2009. 6.  1 2009. 8.  7

* 답변 수일

<표 1> 면담 일정

 3) 부문별 표 화와 련된 연구  구기록의 기술 규칙과 련된 연구들이 다수 있지만 용 기록 리 역이 

아니므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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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기록 리 원회의 표 문 원장으로

서 표 화의 의의와 황을 정리하 으며, 조

송암(2008)은 국가표 화 정책과 표  인증제 

도입을 통한 민간 역에서의 기록 리 활성화

를 제안하 다. 정기애․김유승(2009)은 공공

기록물 리법의 개선 방향에 을 둔 연구이

기는 하지만 표 과 법령의 내용을 비교하여 

양자의 역할 분담체계를 논했다는 에서 표

화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본 연구는 진  표 화를 진행시켜온 기록

리 선진국들과 달리 기록 리  분야에 걸

친 표 화를 집약 으로 추진해온 우리 환경에

서 지 까지의 표 화 사업 정책 ․실무  측

면에서 종합 으로 평가해보았다는 데에 의미

가 있다.

2. 표 화 황

2.1 표 화 정책과 차

기록 리 표 화는 2005년 수립된 ｢기록

리 표 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왔다. ‘기본계획'에서는 기록 리 

역의 표 화를 목표로 4  분야(기록 리 업무, 

시스템, 기록 리기 , 보존매체․물품), 35개 

표 화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2009년 마련된 

｢기록 리 표 화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

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표 화 사업의 문제

을 토 로 신설․통합․폐지될 표 을 제시

하고, 공공표 의 작성 주체를 바꾸는 등의 개

선안을 제안하고 있다. 한 ｢국가기록 리 선

진화 략 종합실천계획｣(2009. 6)에서도 기록

리 표  고도화  확산을 과제로 설정하고, 

2009년~2013년까지 표 화 추진목표와 일정

을 제시하고 있다.

｢기록 리 표 화 운 규정｣에서는 표 의 

유형을 국가표 ․공공표 ․원내표 으로 구

분하고, 각 유형별로 제․개정 차와 국가기록

원 내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성문화하고 있다. 

기록 리 표  제정 업무를 주 하는 부서는 

재 기록정책부 산하의 표 력과이다. 주

의 주요 업무는 표 화 과제에 한 의견수렴과 

행정  차의 추진이 심이고, 실제 표 의 

제․개정․폐지안의 작성은 해당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가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 과제와 련하여 합한 실무부서가 없거

나 공통의 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 부서

가 표 안을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 다. 한 

공공표   국가표 은 공공기록물 리법 제

13조에 의해 구성된 국가기록물 리 원회 산

하의 문 원회  하나인 표 문 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표  제정은 

권한이 국가표 화기구(기술표 원)에 있으므

로 그 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2 표  개발  정비 황 

국가기록원은 기록 리 분야  90% 이상을 

표 화하겠다는 목표(국가기록원 2005)로 기

록 리 표 화 사업을 추진하 으며, 이러한 노

력으로 재 국가표  5개, 공공표  29개, 원내

표  21개 등 총 55개의 부문별 표 을 제정하

다. 이  ISO 표 과의 일치 원칙에 따라 국가표

으로 제정된 경우가 KS X ISO 15489-1, KS 

X ISO/TR 15489-2, KS X ISO 23081-1,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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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ISO/TS 23081-2, KS X ISO 22310 등이다.

국가기록원은 2005년 이후 추진해온 표 화 

사업을 평가하고, 정비하기 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 는데, 상당히 많은 공공  원내표

이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로 유지되는 표   지침․규격은 24개, 통

합된 표   지침․규격은 4개, 신규 제정되는 

표   지침․규격은 6개로 총 34종의 공공표

  지침․규격으로 정리하고, 5개의 국가표

은 그 로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원내 표 을 리 범 에서 빼고, 국가

표 , 공공표 , 지침  규격으로 유형화하

다. 한 신규로 개발할 표 으로는 △기록

리기 표 리 기   차, △기록물 리기

 보안  재난 비 기 , △기록 리 표 의 

서식과 작성방법, △기록 리시스템 기능규격, 

△기록  운   기록 리 차, △기록 리

시스템 연계 기술규격 제3부: 기록 리시스템

과 기능분류시스템간 연계데이터 규격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표 황  정비계획은 <부록> 

참조). 

3. 표 화 평가

3.1 평가 기

국가기록원은 표 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나, 부분

이고 표  개발자들의 내부 평가에 그치고 있

어 표 의 내용 뿐 아니라 차와 정책 반을 

개선하기 한 근거로는 미흡하다. 즉, 종합

이고 체계 인 검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기 에 따라 검할 수 있다. 

첫째, 표 화 상이 한지의 여부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표 을 제공하는지, 문가 입

장에서 볼 때 필요한 역에서 표 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  

내용의 질  수 이다. 내용이 충실하고 유용하

며, 표  간 복이나 모순됨이 없고, 표  간 

상호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셋째, 표 화 차이다. 표 의 질  수

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개발 리되는지, 이해

계집단의 의견 수렴이 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표 을 지속 으로 유지 

리하는 정책의 성 여부이다. 표 은 한번 

개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으로 갱신

하고, 유지․ 리해야 하며, 이를 해 표  유

형별 리 정책이 합리 이고 성문화되어야 한

다. 한 우선순 를 고려한 략의 성도 

검토해야 한다(표 2 참조).

3.2 표 화 상 선정의 성 

표 화 사업과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요한 측면은 표 화 상의 

성이다. 상의 성을 단하는 첫 번째 근

거는 재 이용자가 원하는 표 을 제공하는지

의 여부이다. 둘째는 자 환경에 한 응력

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이며, 이는 잠재  수

요를 고려한 것이다. 셋째, 기록 리  역에 

걸친 표 들이 체계 인 구도 속에서 선정되었

는지에 한 검토이다.

표 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 

실효성과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표 의 일

차  이용자는 공공기 의 기록 리 업무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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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역 평가 기

표 화 상의 

성

-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표 을 제공하는가?

- 자기록 리를 선도하는 표 을 제공하는가?

- 체계 인 분류 속에서 선정하는가?

표 의 질  수

- 내용이 충실하고 유용한가?

- 각 표 의 내용범주가 명확한가?

- 표  간 연계가 분명한가?

차의 성

- 표 의 질  수 을 보장하는 표 화 차를 갖추고 있는가?(작성과정  작성주체)

-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 하는?

- 한 사 ․사후 심의 차가 존재하는가? 

정책의 성
- 표 의 유형별 리체계가 한가? 

- 우선순 를 반 한 략이 존재하는가? 

<표 2> 표 화 평가 기

자들이다. 앙행정부처에 근무하는 기록연구

사들은 비교  짧은 시간에 많은 표 을 개발․

제공하 다는 에서 정  평가를 하 다. 그

러나 이들은 표 들이 “법령의 조항을 풀어쓴 

것 이상의 실제 인 실무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

고 있다”거나, “실제 기 에서 필요한 것이 아

니라 국가기록원에서 작성할 수 있는 주제와 내

용을 우선 으로 개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

한다(A: 1차). 다시 말해 “제정해야 하는 표

보다는 제정할 수 있는 표 ”을 제정했다는 

평가이다. 

“records management( 용 기록 리) 

련 표 이 국가기록원 주도로 이루어지다보

니 구기록물 리기 의 에서 작성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 요. 를 들면, 

매년 나오는 기록물 리 지침은 주로 국가기록

원 이  방법 주로 어져 있거든요.”(D: 1차)

“AM( 구기록 리)을 심에 놓고 RM

( 용 기록 리) 표 을 만드는 게 문제입니

다."(C: 2차)

‘개선 방안’에서도 “공 자 주의 표 화 과

제 선정으로 실무 장의 표  활용도  만족

도 조”라는 을 지 까지 표 화의 문제로 

들고 있다. 그 다면 일선 장의 기록연구사

들이 필요로 하는 표 은 무엇일까. 기록 리 

장에서 필요로 하는 표 은 선도  성격의 

표 이라기보다는 체로 법령을 수하는 데

에 필요한 지침들이다.

“기 에서 필요한 표 은 법령에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는 부분에 한 상세한 내용의 지침

일 것 같습니다. 조사․연구․검토서 같은 경우, 

생산의무 상으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로 어떤 것을 조사․연구․검토서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애매모호해서, 아마 거의 모든 기 에

서 조사․연구․검토서는 형식 으로 황을 

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A: 1차)

공공기록물 리법에 매우 구체 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하는 데에

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법률에 정한 바를 제

로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지침들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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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할 때 참

고할 한 지침이 시 하다는 의견이었다.

“기록 리기 표 같은 경우, 지 은 보존기간 

책정에 한 것만 법령의 내용에 BRM 작성 매뉴

얼의 내용을 조  더해서 지침이 만들어져 있는데

요.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기록 리기

표는 보존기간이 아니라 공개여부, 근권한에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기록물의 유형에 한 

조사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

에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A: 1차)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단할 수 있는 평가기

, 보존기간․ 근권한․공개여부 등의 리

를 한 기 이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면 

해요.”(D: 1차)

“ 를 들면, 기록물 평가와 폐기에 한 표

에서는, 생산부서 검토, 문요원 심사, 평가심의

회 심의라는 차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실제 

단의 기 이 되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즉, 증거  가치, 업무활용 가치, 역사  가치를 

단하기 해서는 어떤 질문들에 해서 검토

해 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것과 같이…뭐 

그 게요.”(C: 1차)

재 국가기록원이 공통 업무별 보존기간 책

정기 을 제공하고 있지만, 장에서는 고유 

업무 기록을 한 보존기 을 마련할 때 필요

한 지침까지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공통 업무뿐만 아니라 공통 유형의 기록물별로 

보유기간 책정 기 을 제시해  필요도 있을 

것이다. 가령 각 행정기 이 공통으로 보유하

는 웹사이트 기록, 디지털화된 기록과 그 원천

기록 등에 해 보존기간을 일 성 있게 책정

할 수 있는 기 이나 지침도 진 으로 마련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보존기간뿐 아니라 공

개, 근권한 설정 등을 한 지침도 개발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법정 시한이 있거나 기  평가에 들

어가는 업무의 경우 련 지침이 시 하다는 

을 강조하 다.

“공개여부 재분류는 올 6월 30일까지 기존에 

보존하고 있던 기록물에 해서는 완료해야 하

는 사항인데, 지 까지는 구체 인 내용이 제시

된 것이 없고…”(B: 1차)

“보안 책이나 재난 비책도 작년부터 기록

리 황에 한 평가지표로 포함되어서 각 기

에서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사례

나 지침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 에서 

자체 으로 연구해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많

은 기 에서 작년부터 국가기록원에 표 을 요

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요.”(A: 1차)

기록 리기 표, 재난 비 등과 련된 지침

들은 재 국가기록원에서 개발 에 있으나4) 

내용에 한 실무자들의 요구는 보다 구체 이다. 

“(보안  재난 리 기 안과 련하여) 각 

기 들마다 보안업무규정, 시스템 보안지침, 문

 4) 2009년 8월 10일 재 단 과제 보존기간 책정 조정 지침(개정안), 기록물 리기  보안  재난 리 기 (안) 

등이 고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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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안시행세칙 등과 같은 규정이 이미 있는데, 

 규정(보안 리 책)을 만들어야 하는지, 기

존 규정을 보완하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종합

청사에 입주해 있는 기 과 별도 청사를 가지고 

있는 기 의 경우, 시설 보안 책이 다를 텐데, 

어도 기  유형별로는 구분해서 지침을 만들

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C: 2차)

이는 표 의 보편  용성을 유지하는 것

과 구체  장에서의 용가능성을 높이는 

목표를 략 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말

해 다. 일반성과 구체성의 조정을 해 각 표

의 성격별로 한 략을 세울 필요가 있

을 것이다.

표 을 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지침이 없어

서 표  제정의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경우

도 있다. “기록 리시스템 기능요건”은 국제표

과 외국 표 을 벤치마킹하여 선진 인 내용

들을 담고 있지만 실제 시스템 개발에 용하

기 한 지침이 없어 유명무실한 표 으로 

락했다(E: 1차). 표 은 존재하는데 용 지침

이 부족하거나, 련 법령 수에 필요한 지침

이 부족한 경우도 고려하여 표 화 략을 세

워야 할 것이다. 기록 리시스템 기능요건은 

기록 리의 문성을 유지하는 데에 매우 요

한 표 이다. 임진희(2008, 175)는 기록 리자

들에게 기록 리시스템 기능 요건이 어떤 의미

를 갖는지 다음과 같이 고 있다.

“기록 리자는 최소한 기록 리시스템의 기

능요건 표 을 실무 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리고 자신의 실무에 필요한 기능요건을 

찾아내 기록 리시스템에 반 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 리 실무자들의 기능요건 

표 에 한 이해수 이 그 기 의 자기록

리 실무의 수 을 반 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 표 들을 실무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교육 로그램을 운 하는 한

편 한 지침과 설명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자기록 리를 선도하는 표 을 제

공하는지 살펴보았다. 기록 리 표 은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자 환경에서 기록을 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재 자기록 리

와 련된 표 들은 체로 공공기 에 보 될 

표  기록 리시스템의 구 과 연계를 한 것

들이다(<부록>의 시스템 련 표  참조). 이

들 표 들을 살펴볼 때, 문서 심의 기록 리

시스템을 보 하고 유지하기 한 표 들은 비

교  잘 구비되어 있으나 표 의 선도  기능

과 련해서는 새롭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 이

때에 고려할 은 련 분야의 기술 개발 동향

과 기록생산 환경의 변화이다. 이러한 에

서 재의 자기록 리 표 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형태와 유형의 자기록을 리

하는 데에 필요한 표 들이 부족하며, 향후 표

화 추진계획(‘개선방안’, 국가기록 리 선진

화 략 등)에도 히 반 되어 있지 않다. 다

양한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세트 

기록을 포함하여 웹 기록, 동 상 기록 등을 

리하기 한 지침을 개발하여 공공기 이 공무

수행과 련하여 생산된 기록을 매체나 형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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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리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가 있

다.5) 한편 기존의 표 들도 새로운 유형의 자

기록물을 고려하여 확장될 필요가 있다. 가령 

문서보존포맷 표 으로 정해진 PDF/A의 경우 

문서형태에는 하지만 시청각기록물 등 다

른 유형의 기록을 포 하지는 못하고 있다.

둘째, 장과 련하여 하드웨어 련 표

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재의 “디지털 매체 

요건 표 ”은 교과서 으로 고려사항을 제시하

는 데에서 그치고 있어서 실무 장에 용하

기 어렵다. 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진본기

록의 보존과 근성 확보를 해 한 요건

을 갖춘 장비와 매체들을 구비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침

들은 새롭게 출 하는 매체 장비들을 고려하여 

자주 갱신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각 부처별로 량 디지털화를 수행하

는 실에서 볼 때 스캐닝 혹은 디지털화된 기

록물의 생산과 리에 한 표 이 시 히 마

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앙  지방 행정

부처는 물론 많은 공공기 들이 량의 종이기

록물들을 디지털화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기록

리 측면을 고려한 표 은 부재하다. 본격

인 표 화사업 이 에 만든 “기록물 디지털화

(스캐닝․인코딩) 지침(2004)"이 있으나 디지

털화 이후의 리를 포 하지 못한다는 에서 

범 가 제한 이다. 이는 국제표   외국 표

의 검토하여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6)

넷째, 련 기술 개발 동향을 주시하여, 이를 

반 하는 표  개발 략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자기록 리에 필요

한 R&D 역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기

술개발의 추이를 표 화 략에 반 할 필요가 

있다.7) 그러나 선도  내용에 해서 장 실

무자들은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실이다.

“기본 인 처리과의 종이기록물 리도 제

로 되지 않는 실에 비교했을 때 무 앞서 

있어서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거든요.”(C: 1차)

“법령 지키기도 버거운데 지켜야할 표 이 

무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재 개발

된 표 들을 놓고 보면, 선도성은 차치하고 

자기록 생산 환경의 변화도 제 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양하고 복잡

한 형식으로 생산되는 자기록을 진본성, 신

 5) 지난 정부조직의  개편 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웹 사이트의 보존  이 문제 다. 이와 련하여 “정부조직 

개편 련 웹 기록물 리 매뉴얼”(2008.2)을 제공한 바 있다(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참조). 앞으로도 이와 련된 

법규 정비는 물론 이를 발 시켜 “웹 사이트 보존  이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웹사이트 보존을 해 뉴질

랜드의 “A Guide To Developing Recordkeeping Strategies For Websites.”(Archives New Zealand. Issued 

June 2004/Revised June 2006) 등 많은 나라들이 지침을 가지고 있다. 국, 호주 등에서는 이밖에도 다양한 

자기록의 획득, 이 , 보존 등을 해 표 , 지침, 매뉴얼, toolkit 등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6) 이와 련하여 ISO의 TC 46, SC11/WG10에서는 “기록의 디지털화 이행 지침(Implementation Guidelines for 

Digitization of Records)”을 개발 이다. 종이문서를 자화 문서로 변환하여 장하는 방법과 원칙에 한 사항에 

한 뉴질랜드 국가표 을 기반으로, “법  증거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화된 기록의 신뢰도(trustworthiness), 

디지털화된 기록의 근성, 장기 보존이 가능하도록 디지털화하는 략, 디지털화 이후 원본 기록의 리” 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 

 7) 국가기록원. 2008. ꡔ기록물 보존복원기술 R&D사업 기획연구ꡕ  이규철(2008). 자기록 분야 표 화 방향(국

가기록원 주최 표 화 포럼 발표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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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리․보존하려면 이에 걸맞은 표 과 지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의 표

화는 장의 냉소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표

의 개발도 요하지만 실무자 교육과 성실한 

소통이 병행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에 걸쳐 표 화가 체계

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화 

상의 성 여부는 물론 수요자의 의견을 

통해 단할 수 있지만, 표 화 상 설정의 근

거가 된 분류체계를 통해 표 화 과제가 체계

으로 정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기본계획'에서는 기록 리  역을 표 화하

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역을 어떻게 구

획하여 표 화의 상을 도출했는지 분류체계

를 통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록물 리법(제39조)에서는 표 화가 

필요한 역을 △ 자기록물의 리체계  

리항목 △기록물 리 차별 표 기능 △

기록물종류별 리기   차 △기록물

리기 의 유형별 표 모델 △기록물 보안  

재난 리 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

록원은 이러한 표 화 사업 추진을 하여 표

화 역을 <표 3>에서와 같이 기록 리 업

무, 시스템, 기록 리기 , 보존매체․매체장

비 역으로 구분하 다. ‘기록 리 업무’ 

역에서는 생산에서 서비스까지 기록 리 로

세스의 각 과정과 련된 업무별로 표 을 제

정하 다. ‘기록 리시스템’ 역에서는 기록

리 시스템 기능요건, 메타데이터, 련 시스

템 간의 연계 등과 련된 표 을 개발하 다. 

‘기록 리기 ’ 역은 처리과  기록물 리기

의 유형별로 시설․환경  업무 차 등의 

표 을 설정하 다. ‘보존매체․물품장비’ 

역에서는 기록 리 련 물품의 사양, 비 자 

장비기 , 디지털 매체 요건 등에 한 표 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 기록 리 표 의 역 구분은 다

소 애매하여 앞으로 필요한 표 들이 제 로 개

발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떤 표 이 더 필요한

지 쉽게 악하기 어렵다. 한 역 구분이 애 

역 분류 하  역 

기록 리 업무 역

∙생산․업무활용 단계

∙처분(Disposition) 단계

∙ 구보존 단계

시스템 역
∙시스템 설계 분야

∙메타데이터 분야 

기록 리기  역

∙생산기  

∙ 간보존기

∙ 구보존기

매체․장비 역

∙기록 매체 분야

∙기록 리 물품 분야

∙기록 리 설비 분야

자료: 국가기록원(2005)의 그림에서 재구성(p.5).

<표 3> 표 화 기본계획(2005)의 표 화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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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여 표  간 내용 복을 야기하는데, ‘기록

리기 ’이라는 역과 ‘기록 리 업무’ 역은 

날실과 씨실처럼 얽  있는 역이라서 양 역

에 속하는 표   내용이 복될 소지가 크다.

로세스별 표 에 해당하는 기록 리 업무 

역 표 과 시스템 역 표 은 가장 기반이 되

는 표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는 이러한 기

반 표 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설문원 2009). 

특히 기록 리 업무 역 표 들은 부분 이고 

불균형 이다. 재 생산․등록과 련해서는 

“기록생산 의무이행 지침: 회의록, 조사․연

구․검토서”만 있는데, 아래 인용한 의견 로 다

양한 유형의 기록물별로 지침을 모두 제공하긴 

어렵겠지만, 로세스별로 반 인 지침이나 기

을 마련하여 포 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생산, 등록과 련된 지침이나 매뉴얼이 다

양하게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를 들면…(

략)…법률에서 규정한 ‘공식문서 외의 요기록

물', 즉 각 부처 장 의 업무 련 메모, 일정표 

등은 거의 리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즉 자기록생산시스템 밖의 사각지 에 있는 

요 기록물도 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D: 1차)

기록물 평가와 련하여 살펴보면, 보존기간 

책정 칙이 마련되어 있지만, 평가의 원칙, 목

표, 기 , 도구 등 기본 평가정책을 반 한 상  

표 은 없다. 국가기록원의 가장 요한 업무 

 하나가 각  공공기 이 가치 있는 기록이 

효율 으로 선별될 수 있도록 지원․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정기애․김유승(2009)의 견해처럼 법령의 많은 

부분은 표 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체계  분류체계를 통해 기존에 개발된 표

에 한 평가뿐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표 이 무엇인지를 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은 실무 장의 요구를 반 할 뿐만 아니

라 기술발 을 고려하여 한발 앞선 기록 리를 

선도해야 한다는 에서 자기록 리 표 은 

기술 발 에 긴 히 조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

는 장기 표 화 략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가 된다.

3.3 표 의 질  수

표 화 상을 제 로 선정했다 해도 표 의 

내용이 이용자들에게 유용하고, 일정한 품질 

수 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무의미한 표 으

로 락하게 될 것이다. 몇몇 표 에서 나타나

는 질  수  미달의 문제는 이미 국가기록원

의 자체 평가에서 제기된 바 있다(국가기록원 

표 력과 2009). 표 의 질  수 은 내용의 

충실성, 비 복성, 표  간 연계성으로 구분하

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내용의 충실성의 측면을 살펴보면, 많

은 표 들이 교과서 이거나 이론 이어서 

장에서 활용하기 어렵고, 법령 내용을 그 로 

옮기거나 때로는 법  근거가 없는 내용을 공

공표 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내부 규정이나 업무 매뉴얼을 만들 때 표

을 참고하려 해봤는데요. 외국 자료를 번역한 

것 같기도 하고, 무 교과 인 내용이라 실무에 

용하기에 곤란했어요. 특히 법령 내용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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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많았구요. 그래서 표 은 거의 도움이 

안 어요.”(B: 2차)

“ 장 분석 없이 표 을 이론 으로 추진하는 

게 문제입니다. 재 기록 의 업무량, 인력, 환경

을 고려해서 표 을 내셨으면 합니다. 아  용할 

엄두가 안 나는 내용들도 많았거든요.”(C: 2차)

“… 실제로 이번에 새로 검토해달라고 받은 

기록물 리기  보안 기  역시 재 기록 의 

처지와 환경을 고려한 건지 의문이어요. 이걸 

갖고 내부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추상

이거든요.”(C: 2차)

“ 부분의 표 이 ‘ 차’를 심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차는 이미 법령에 나와 있거나 

법령을 잘 해석하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선 

장에서 단을 하거나 규정을 만들 때에 참고

할 수 있는 알맹이, 내용 주의 표 이 아쉬워

요.”(B: 2차)

표  내용의 충실성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개발 과정과 개발 주체에 있다는 에

서 재 표 의 질  문제는 태생  한계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와 련해서는 표 화 차  

정책 역 평가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앞에서 분류 역 간의 모호성이 표  

간 복을 야기하고 있음을 언 한 바 있다. 가

령, 공공표 인 “처리과 기록 리 수 사항”

의 경우, “기록물 정리  이 지침”, “기록생

산 의무이행 지침: 회의록, 조사․연구․검토

서”, “단 과제 보존기간 책정․조정 지침”, 

“ 자․비 자 기록물 물리  편철 지침” 등 

기록 리의 특정 로세스와 련된 표 ․지

침들과 복될 여지가 크다. 한 “간행물 리 

실무 매뉴얼”, “시청각기록물 리 실무매뉴

얼”, “행정박물 리 실무 매뉴얼” 등 기록물유

형별 표 ․지침들과도 일부 항목이 복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록유형별 리 표 ․지침

들은 과정별 표 ․지침들과 복될 수 있다. 

복은 표  리의 비효율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항목에 하여 상이한 표 법

을 사용하여 독자들의 혼란을 래하고, △표

 내용의 변경․갱신 시, 복된 표 들의 내

용을 동기화시키기 어렵다는 문제를 낳는다. 

실제로 재 “기록물 정리  이 지침”(2007)

에 제시된 행정박물 이  지침과 “행정박물 

리 실무 매뉴얼”(2008)의 이  지침의 내용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이는 각 표 들 간의 내용 조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야기되었지만, 각 표 의 명확한 범주 

설정의 토 가 되는 기본 분류체계가 체계 이

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개발․

운용할 표 의 분류체계가 개선된다 해도 기록

리 과정과 련된 표 , 특정 기록물 유형과 

련된 표 , 기록 리기  유형별 표 들은 

여 히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표

의 범 를 명확히 규정하여 각 표 들 간에 내

용 복이 없도록 하고, 다른 표 에 련 내용

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에서는 다른 표 ․지

침을 따르도록 한다는 방식으로 서술하여 동일

한 내용을 반복 기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복의  다른 측면은 표 이 법령의 내용

을 반복하는 것이다. 재 기록 리 법령에 이

미 상술된 내용이 다시 표 에서 반복되는 경



용 기록 리 표 화의 평가  367

우가 발견되는데, 이는 지양해야 한다.8) 기록

리 표 이 체 으로 체계성을 갖추려면 무

엇보다도 법령 - 표  - 정책이 일 성 있게 연

계되고, 각각의 역할이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한편, 법령과의 계뿐만 아니라 지침과

의 역할도 명확하게 설정하여, 표 으로서의 

일반  용가능성도 높이고, 지침을 통한 구

체  장 용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검토는 해 봤지만 법령에 열거된 내용 이

상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 참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C: 1차)

“숲과 나무의 구분이 없다고나 할까요. 법이 

숲이라면 그 아래 정책, 표 이 계층 으로 있어

야 하는데 서로 얽  있어요. 그래서 복도 많

고…그  표 은 장에 기록 리의 뿌리를 내

리게 하는 도구인데, 표 이 장을 제 로 반

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지요.”(C: 2차)

한편, 공공기 이 수해야할 공공표 이라

면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는 도 지 된다. 

“시청각기록물 표 을 보면, 시청각기록물 

생산 상의 범주에 공공기 과 련된 라디오

나 TV 방송 자료까지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건 

법령에서 정한 기록물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어서 실 으로 기 에서 수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요.”(A: 1차)

“(보안  재난 리 규정안과 련하여) 필수

기록을 지정하고 리해야할 법  근거도 없고

요. 지 (안) 로라면 필수기록 지정 차도 구

체 이지 않고…필수기록은 부분 처리과 소

일 텐데 처리과와 기록  간의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고…”(C: 2차)

이는 한편으로 공공기 이 수해야 할 범

에 한 국가기록원의 입장과 일선 기 들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는 을 드러낸다. 표

이 법률의 내용과 복되거나 불일치하는 은 

없는지, 해석이 다른 은 없는지 기록 리 실

무자들과 사 에 극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것을 일깨워주는 발언이다.

복 뿐 아니라 표  간 연계의 취약성도 드

러난다. 특히 자기록 리와 련된 표 들의 

경우, 시스템 개발에 직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 의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표

 간의 연계가 매우 요하다. 가령, 기록 리 

메타데이터 표 , 문서보존 포맷 규격이나 장

기보존 포맷 규격 등은 기록 리시스템 기능 

요건 표 과 긴 한 연계 계를 유지해야 하

는데 아쉽게도 그 지 못하다. 

3.4 표 화 차

표 의 질  수 은 표  개발  심의 과정

의 질  통제 부실, 작성 주체의 역량 부족 등으

로 인한 결과이다. 재 표 화 차는 질  수

의 확보와 련하여 문제 을 안고 있다. 표

 8) 재 기록 리법령이 지나치게 상세하다는 비 이 있지만, 이는 공공기록 리가 척박한 환경에서 강제력을 높이

기 한 방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록 리문화가 어느 정도 확산되는 시 에서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정기애, 김유승(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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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차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표  작성 차  작성 주체가 표

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

는지, 둘째, 충분한 사 ․사후심의 차가 존

재하는지, 셋째, 이해 계집단의 의견이 충분히 

반 되는지 등이다.

기록 리 표 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 의 

‘기본계획'  세부 추진계획은 상황변화에 따

라 수정 용되었다. 그러나 표 화 과제 선정

의 성이나 표 의 질  수 을 충분히 보장

할 만한 차의 개선은 미흡했다. ‘기본계획'과 

세부 추진계획을 토 로 표 을 개발해왔지만, 

연말에 국가기록원의 각 부서에 표 화 상이 

되는 주제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표 력과가 

이듬해 표 화 계획을 세운 후, 체로 주제를 

제안한 부서가 표 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따라서 업무담당자의 자의  단에 

근거하여 표 화 범 가 정해지고 작성되는 경

우도 있었다. 표 력과의 검토와 표 문

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는 해도 사 인 ‘연구

개발 과정’과 문성 검토가 뒷받침되지 않은 

한 이러한 한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한 국가기록원은 자체평가에서 표 의 작

성자에 따라 질  수 이 고르지 못하다는 

을 지 한 바 있다. 지 까지 표 은 해당 업무

를 수행하는 실무 이 작성하 으며, 실무  

담당자의 역량에 거의 으로 의존하는 구조

다. 그러나 실무 의 경우, 표  작성이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담당자 1명이 쫓기

듯이 작성하여 체계  검증 없이 표 화 주

인 표 력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표  작성을 실무자에게 떠맡기기보다 연구

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련 문가 다수의 검토 

후 제정될 수 있는 차나 구조를 갖추어 나가야 

정비의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E: 1차) 

국가기록원은 “일부 표 의 경우 작성자의 

문성 부족  형식  검토로 불명확한 조문, 단

순 법령 나열 등 표 으로서의 실효성 부족”하

다는 을 들며, “표  안은 표 력과에서 

주 하여 작성하고, 련 문가 검토  기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표 의 수  제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국가기록원 표 력과 

2009). 그러나 재의 표 력과의 인력 수

으로 볼 때 이 방법 역시 문성 확보가 어렵기

는 마찬가지이다.9) 한 표 은 표 력과가, 

규격이나 지침은 소  부서에서 개발한다는 역

할 분담 체계도 문제가 있다. 표 과의 연계 계 

없이 지침이나 규격을 만들 수 없으며, 특히 기

술규격은 상호운용성 확보와 시스템 용을 목

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높은 수 의 연구

와 합성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표  개발 로세스에서 매우 요한 부분은 

‘연구개발’ 과정이다. 표 화 상을 발굴하고, 

표 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침을 만들기 해서는 각 표 별로 문 지

식과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른 분야에서

의 표 개발 차를 보면 개발을 해서 우선

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 이

 9) 표 력과의 인원은 재 13명(행정직 과장 1명 포함)이지만 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4명(학 연구  1명, 

기록연구사 1명, 공업연구사 2명)에 불과하다. 이런 구조에서 표 력과가  역에 걸친, 수  높은 표 을 

작성한다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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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재 표 화 차에는 이러한 과정

이 배제되어 있다. 연구개발 차가 표 화 과

정에 포함되고 이를 한 인   재정  지원

이 이루어져야 수  있는 표 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 ․사후 심의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표

안에 한 심의과정이 없지는 않지만 국가기

록 리 원회의 표 문 원회의 재 심의 

차는 연구개발 없이 작성된 표 의 수 을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하다. 표 화 상  범

가 한지도 심의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미 작성된 표 안을 검토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부분이다. 즉, 사 심의 차가 보강

될 필요가 있으며, 표  주제별 문가 집단의 

심의를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해 계집단의 의견 수렴 방식도 개선

될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원이 의견수렴 차

를 형식 으로만 진행한다는 비 도 있었다.

“국가기록원이 표 을 작성할 때마다 검토의

견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내곤 했는데, 기록

리시스템에 이미 반 된 내용이라 검토할 필요

조차 느끼지 못하거나…”(C: 1차)

“표 안 검토를 이메일로 요청받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럴 경우 공식 업무가 아니라서 우선

순 에서 리기 일쑤 지요.”(C: 2차)

“의견수렴 차가 요식행 가 아닌가 하는 의

구심이 들어요. 7개나 되는 표 안을 월요일 보

내고 요일까지 검토해달라고 하는 식이니…. 

검토기간을 2~3일정도만 주는 경우도 많았

고…일에 쫓기다보니 검토의견을 제출 못한 

이 더 많아요. 시간을 내서 의견을 보낸 도 

있는데 제 의견이 어떻게 반 되었는지 피드백

이 없더라구요.”(B: 2차)

“원론  이야기지만 결론은, 효율 인 용․

용 기록 리를 해 기록물 생산기 의 의견

을 더 극 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D: 1차)

이미 표  기록 리시스템에 반 된 내용을 

사후에 표 화함으로써 의견 수렴을 형식 이

거나 무의미한 차로 느끼도록 한다는 것이

다.10) 다수 기 에 보 될 표  시스템이 먼  

설계되고 표 이 제정될 경우, 표 이 특정 시

스템에 귀속되어 표  개발에 제약이 생길 수

도 있다. 가령 “ 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 기술

규격”의 경우, 기록 리 메타데이터 표 이 개

정된 뒤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구축된 장기보존

포맷 모듈의 데이터 설계 내용을 심으로 작

성되었다. 특정 시스템의 설계 내역을 그 로 

표 에 반 하는 경향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다수 기 에 보 될 시스템이라면 표 화 방향

에 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 의견수렴을 한 근

방식의 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 표 화 정책 

표 화 정책 측면에서는 첫째, 표  유형별 

리 정책이 한지, 둘째, 표 화 정책을 성

10) 실제로 기록 리시스템과 련된 다수의 표 이 시스템 개발 이후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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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한 문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지, 셋째, 

우선순 를 고려한 략  추진계획이 있는지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기본

계획', ‘개선방안’, 선진화 략 등을 통해 검토

해 볼 수 있다.

표  문서의 유형별 리 정책을 검토하기에 

앞서 과연 표 의 유형을 체계 으로 구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재 규정에 의하면, 

기록 리 표 은 국가표 , 공공표 , 원내표

으로 나뉜다. 국가표 은 “민간․기업․ 융

기 ․교육기 ․연구소․정부 부처 등 국가 

체의 기록물 리에 한 표 으로 지식경제

부장 이 고시하는 표 ”을, 공공표 은 “공

공기록물 리법에서 정한 공공기   기록물

리기 에 용하는 표 으로 행정안 부 장

이 고시하는 표 ”을 말한다. 원내표 ”이라 

함은 국가기록원에 용되는 표 으로 국가기

록원장이 고시하는 표 을 말한다(국가기록원 

2007)(표 4 참조).

표 은 용 상을 고려하여 내용과 형식이 

결정된다. 이 세 가지 표 은 용 상이 다르

다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 까

지 표 화 사업을 보면, 표  내용의 정련 정도

에 따라 원내표 과 공공표 을 정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즉, 구기록물 리기 인 국가기

록원에 용되는 표 과 용 기록 리가 주

가 되는 각  공공기 에 용되는 표 은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원내표 을 거쳐서 

공공표 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

실이다(국가기록원 웹사이트 참조). 한 국가

표 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기 들까지 용

상이 되므로 애 부터 개발 방식과 의견수렴의 

범 도 달리 설정해야 한다.

한편 ‘개선방안’에서는 원내 표 들을 폭 

지침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많은 원내표 들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 다면 

공공표 과 지침, 그리고 원내표 은 그 내용

과 리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갖는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운 규정에는 표 만을 

명시하고 있지만, 2005년 ‘기본계획'이나 2009

년 ‘개선방안’을 보면 표 문서의 유형을 표

과 지침․매뉴얼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본

계획'에 의하면 표 은 “법령수 의 구속력, 최

선의 기 , 규격 통일을 한 도구로 규정하고 

있고, 매뉴얼(지침)은 “법령․표 의 실행 지

침, 실무 리 매뉴얼, 이용자 매뉴얼 등”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개선방안’에서는 “표 과 지침

(규격, 매뉴얼 포함)으로 구분하되, 표   지

침의 작성 범 를 정해 법령-표 -지침의 일

성을 확보”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표

은 법령이 임한 사항을 심으로 작성하고, 

지침은 법령  표 의 실행을 해 실무요령 

제시가 필요한 경우로 범  설정”을 한다고 밝

 그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국가기록 

구 분 용 상 고시 주체

국가표 공공  민간부문 체(민간․기업․ 융기 ․교육기 ․연구소․정부부처 등) 지식경제부 장  

공공표 공공기 행정안 부 장

원내표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장 

<표 4> 기록 리 표 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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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표 력과 2008). 즉 표 은 법령 수를 

한 통일된 기 과 차를, 지침은 표  수

를 한 구체  차라는 일종의 계 체계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가표 의 경우, 그 용 범 가 공

공기록물 리법보다 넓다는 을 감안한다면, 

표  체를 공공기록물 리법 수를 한 기

과 차로 규정하는 것은 하지 않으며, 

공공표 이나 지침의 경우로 좁히면 타당할 것

이다. 이를 볼 때, 국가표 화를 한 체계화된 

정책은 아직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기록 리가 

반 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 기

록 리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요

한 사안이므로 국가기록원이나 기술표 원 등

이 민간기록 리의 방향을 제시하기 한 국가

표 을 극 으로 개발하고 확산하기 한 노

력을 력 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표 화 정책을 성문화하고 이를 알리는 것은 

이해 계 집단이 표 화 사업을 이해하고 측

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표 의 서식과 작성

방법과 련해서는 재 지침(안)이 마련되어 

보에 고시 이지만, 반 인 표 화 정책의 방

향과 사업계획은 선진화 략(국가기록원 2009)

에 수록된 간략한 내용 외에는 아직 밝 진 바가 

없다. 표 화 운 규정의 개정을 포함하여 련 

자료들이 정비되고 공표될 필요가 있다. 

정책과 련하여 검토할 은 기술 규격의 

리이다. “개선방안에 의하면 표 과 지침․

규격으로 이분화 하여 개발 차를 달리하고 있

으며, 기술규격은 지침에 하여 리된다(국

가기록원 표 력과 2009). 기술규격은 주로 

시스템이나 기기 설계에 반 되는 표 이다. 

흔히 기록 리 분야에서 기술규격은 IT 분야에

서 기술 명세(technical specification)의 개념

과 유사하며, 외국의 기록 리시스템 표 들은 

기능 요건에서 기술 명세로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인다(임진희 2009). 이러한 에서 볼 때 

기술규격을 지침 수 으로 개발․ 리하는 것

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기록 리와 

련된 표 들은 ‘모범 실무’ 표 이라기보다는 

상호운용성 확보를 한 표 이 많으며, 일선

에서는 이러한 표 들을 단순히 최선의 기 을 

제시하는 모범 실무 표 이 아니라, 반드시 지

켜야할 수 표 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

“(공공기 의) 자기록 리시스템 련해

서는 모범표  보다는 수 주의 표 이 되어

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 이 목 이기 때문

에 모범 표 이면 실과 항상 갭이 존재하게 

되고…”(E: 1차)

한 필요한 표 들의 개발 우선순  원칙에 

따라 표 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정책 으

로 검해 야 할 사항이다. 무엇을 표 화할

지 뿐만 아니라 어떤 표 을 먼  개발할지도 

요하기 하기 때문이다. ‘개선방안’에서는 과

제의 문성, 요도에 따라 단기․장기 과제

로 구분하여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시

성이 높거나 개정 정도가 은 표 의 경우 단

기과제로 설정하 고, 연구개발이 필요하거나 

국가표 화 상이 되는 과제는 장기과제로 설

정(기록 리 메타데이터, 기록 리시스템 표  

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공 자 입장에서 

단편 으로 설정한 략이며. 이용자  문

가 집단의 의견을 더 수렴하여 종합 인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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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출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표

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필요한 표 의 우선 개

발과 보 을 해 자원을 집 하는 략도 병

행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 로 기록 리 표 화 

개선을 한 시사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당면한 과제로서 무엇보다도 기존 표

들에 한 면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 새

로운 표 의 개발도 요하지만 기존에 만들어

진 표 의 실효성에 한 검토가 시 한 실정

이며 이때 반드시 장의 실무자들의 합성 

검토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공공표

의 경우, 이용자는 앙행정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 도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까지 확장하여 평가의견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재 개발된 표 들은 

앙행정부처의 시스템이나 업무환경을 염두에 

둔 내용이 부분이어서 지방이나 기타 공공기

에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볼 수 있

다. 공공표 의 이름에 걸맞은 표 이 되려면 

이들의 의견도 본격 으로 수렴하여 이를 표  

개발에 반 해야 할 것이다.

차 개선을 해 고려할 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개발 과정을 표 화의 요한 차로 

포함하고, 이를 한 재정 , 인  지원을 뒷받

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표 화 상

에 한 사  검토 차를 마련하고, 표 안에 

한 문가 심의 과정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표  개발 시 이해 계집단의 합성 검토를 

의무 으로 받도록 하고, 검토 결과와 반  여

부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책 개선을 해 고려할 은 다음과 같다. 

표  유형별 리 정책을 보완하여 정합성을 

갖추도록 한다. 한 이용자  문가 조사를 

토 로 개발  개선이 필요한 표   지침 우

선순 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내

용을 기반으로 장기  의 표 화 략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공표  뿐만 아니

라 극 인 국가표 화 략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표 의 경우 법령 - 정책 - 

표 의 일 성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상호 정

렬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기 으로는 법령  

표 의 실무 용성을 높일 수 있는 지침을 보

다 극 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재 개발된 기록 리 표 들은 양  목표에

는 도달했을지 모르지만 질 인 면에서는 심각

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근본 으로는 표 화에 

한 정책 책임자의 의지와 이해도가 미흡한 

가운데 외형  목표달성을 해 단기간에 많은 

표 들을 한꺼번에 개발하다보니 생긴 문제이

기도 하다. 이제는 숨을 고르고 표 의 질  수

을 높이고 확산을 강화하는 한편, 선도 인 

장기  략의 구도 속에서 체계 으로 표

화를 추진해 나아가야 할 시 이다. 

지 까지 기록 리 신은 법령과 국가 정책

에 의해 거의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

나 이러한 신을 각  기 의 실무로 안착시

키고 뿌리내리게 할 수 있 는 것이 표 이다. 

표 이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좋은 표

을 효과 으로 개발하고 체계 으로 유지․

리할 수 있는 략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지

난 4년여 동안 이루어진 기록 리 표 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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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평가로서 표 화 략을 개선하고 정 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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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록 리 표  황  정비계획(안)

분야  행 정비 후 
정비

결과

기록

리

업무

KS X X ISO 15489-1:2007 문헌정보-기록 리-제1부: 일반

사항
<좌동>(국가표 ) 유지

KS X ISO/TR 15489-2:2007 문헌정보-기록 리-제2부: 

지침
<좌동>(국가표 ) 유지

KS X ISO 22310 문헌정보-표  입안자를 한 표 에서의 

기록 리 요건 서술지침
<좌동>(국가표 ) 유지

KS X ISO 23081-1 문헌정보-기록 리과정-기록메타데이

터-제1부:원칙
<좌동>(국가표 ) 유지

KS X ISO/TS 23081-2 문헌정보-기록 리과정-기록메타

데이터-제2부:개념과 실행고려사항
<좌동>(국가표 ) 유지

기록생산 의무이행 지침: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기록생산 의무이행 지침: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시청

각기록물(지침)
유지

시소러스(어휘통제사 ) 개발 지침: 기록물 리  검색용 <폐지>(국가기록원 내부 지침으로 활용) 폐지

구( )기록물 재분류 지침 <한시 으로 유지 후 폐지>(지침) 폐지

자․비 자 기록물 물리  편철 지침 <폐지> 폐지

간행물 리 실무매뉴얼
특수유형(간행물, 시청각, 행정박물) 기록물 리 차

(지침)
통합시청각기록물 리 실무매뉴얼

행정박물 리 실무매뉴얼

기록 리기 표 리 기   차(표 ) 신규

단 과제 보존기간 책정․조정 지침 기록 리기 표 보존기간 책정 칙(지침) 유지

기록물 폐기기   차 기록물 평가  폐기 차 - 기록 용(표 ) 유지

폐지기  기록물 리  이  지침 한시기  기록물 리(표 ) 유지

기록물 정리  이 지침 기록물 정리  이  지침(지침) 유지

주요기록물 선별 평가 기   수집 차 민간․해외 주요 기록물 수집 기   차(표 ) 유지

구기록물 기술규칙 좌동(표 ) 유지

국가기록원 기록물 기술규칙(원내) <폐지> 폐지

기록물 상태평가 지침
구기록물 리기  보존․복원 지침(지침) 통합

종이기록물 보존  복원 지침

기록물 보존․폐기 선별  매체수록 기 기록물 평가  폐기 차- 구기록물 리기 용(표 ) 유지

보존복원 처리 실무매뉴얼 <폐지>(국가기록원 내부용으로 활용) 폐지

비 자 기록매체 보호  취 지침 <폐지>(국가기록원 내부용으로 활용) 폐지

기록물 비공개  공개 재분류 기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지침(지침) 유지

보존기록 공공 서비스 표 <폐지> 폐지

국가기록원 직원 윤리강령 <폐지> 폐지

기록물 DB구축 작업 가이드라인 기록물 DB 구축 작업 지침(지침) 유지

<신규> 기록물 리기  보안  재난 비 기 (표 ) 신규

기록물 비상계획 표 기록물 리기  보안  재난 비 지침(지침) 유지

국가기록원 보안 리 지침 <폐지> 폐지

<신규> 기록 리 표 의 서식과 작성방법(표 )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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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행 정비 후 
정비

결과

시

스

템

기록 리시스템 기능요건 표
기록 리시스템 기능요건(표 ) 유지

기록 리시스템 기능규격(규격) 신규

구기록 리시스템 기능요건 <좌동>(표 ) 유지

구기록 리시스템 기능요건(원내) <폐지> 폐지

기록 리시스템과 업무 리시스템간 연계데이터 규격
기록 리시스템 연계 기술규격: 제1부: 기록 리시스템과 

업무 리시스템간 연계데이터 규격, 제2부: 기록 리시스템

과 구기록 리시스템간 데이터 규격, 제3부: 기록 리시

스템과 기능분류시스템간 연계데이터 규격(규격)

신규, 

유지
기록 리시스템과 구기록 리시스템간 데이터 연계규격

기록 리시스템과 구기록 리시스템간 연계규격(원내) <폐지> 폐지

기록 리 메타데이터 표 : 용․ 용 기록물용
기록 리 메타데이터 요건(표 ) 통합

기록 리 메타데이터 표 : 비 용 기록물용

자기록물 문서보존포맷 기술규격 자기록물 문서보존포맷 기술규격(규격) 유지

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 기술규격 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 기술규격(규격) 유지

자기록물 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기술규격 자기록물 자서명 장기검증 규격 제1부: 기술규격, 

제2부: 연계규격(규격)
유지

자서명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규격

기록

리

기

처리과 기록 리 수사항 처리과 기록 리 차(표 ) 유지

공공기  유형별 기록 리 지침 정부산하 공공기  기록 리 차(표 ) 유지

기록  운   기록 리 차(표 ) 신규

(특수)기록  시설․환경 표

기록물 리기  시설․환경 기 (표 ) 통합구기록물 리기  시설․환경 기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 차 가이드라인

구기록물 리기  시설․환경 표 (원내) <폐지> 폐지

구기록물 리기  표 운 차 구기록물 리기  운   기록 리 차(표 ) 유지

구기록물 리기  표 운 차(원내) <폐지> 폐지

국가기록원 업무 매뉴얼: 이런 것은 이 게 하면 됩니다 <폐지> 폐지

보존

매체

․

물품

장비

디지털기록매체 요구기 디지털기록매체 요구기 (표 ) 유지

디지털기록매체 요구기 (원내) <폐지> 폐지

보존상자 제작용 골 지 원지 표 규격 <폐지>(국가기록원 내부용으로 활용) 폐지

비 자 장비 기 <폐지>(국가기록원 내부용으로 활용) 폐지

*자료: 국가기록원 표 력과(2009).




